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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1.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

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 <UN아동 권리협약> 아동복지법 제3조

2. 아동의 4가지 권리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4. 아동학대범죄란?

 1)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2)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   

    (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3)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 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  

    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  

    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 아동학대의 후유증

6.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1)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2)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3)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4)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7.『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내

 1) 아동학대치사(제4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아동학대중상해(5조) : 3년 이상의 징역

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1)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

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2)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학교 Wee클래스나 각 교육지원청 Wee센터 상담 신청 

 3)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4)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 4. 22.

인천운서초등학교장


